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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알림

1. 관련 : 「축산법」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

2.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」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-102호)을 붙임과 같이 

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* 동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-행정규칙 검색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-국민소통-

법령정보-훈령·예규·고시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            

붙임  1. 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」 고시 개정 전문 1부.

     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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